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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이 지역의 무고정기한노동계약(정규직) 전환 실무 변화

중국 <노동계약법> 상 ‘고정기한노동계약’의 ‘무(無)고정기한노동계약’전환 조항의 

해석과 관련하여 상하이 지역은 그동안 기타 지역과 다른 해석 및 실무를 유지하여 

왔는데 이러한 해석 및 실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.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

보겠습니다.

1. 고정기한노동계약의 무(無)고정기한노동계약 전환 조건 

중국 <노동계약법>은 노동계약을 ‘고정기한노동계약’, ‘무(無)고정기한노동계약’, 

‘일정 임무의 완성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’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(제12

조). 고정기한노동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계약의 종료 시점을 약정한 노동계약

이고, 무고정기한노동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계약 종료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

노동계약을 말합니다. 노동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 대하

여 무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(제14조).

(ⅰ) 노동자가 해당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0년이 된 경우 

   
(ⅱ) 사용자가 최초 노동계약제도를 실행 시 노동자가 해당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

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, 법정 퇴직 연령까지 남은 기간이 10

년 미만인 경우

   
(ⅲ) 2회 연속하여 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노동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는 

경우

위 (ⅰ) ~ (ⅲ)의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무고정기한노동계

약 체결을 청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면 노동계약을 위법하게 종료하는 

것이므로,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<노동계약법> 상 보장된 경제보상금의 2배에 달

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(제48조, 제87조).

 

2. 상하이 지역의 해석 및 실무 변화

위 조건 중 ‘(ⅲ) 2회 연속하여 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노동계약을 계속하

여 체결하는 경우’에 대하여, 상하이 지역의 사법기관은 <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

의 노동계약법 적용에 관한 의견(上海市高级人民法院关于适用<劳动合同法

Related Areas

Contact
강희철 변호사

02-528-5203 
hckang@yulchon.com

이명재 외국변호사

02-528-5035 
mjlee@yulchon.com

정상훈 변호사

02-528-5739 
shjeong@yulchon.com

김은숙 외국변호사

02-528-5618 
ysjin@yulchon.com

김정민 변호사

02-528-5696
jungminkim@yulchon.com

윤준식 변호사

02-528-6415
junshikyoon@yulchon.com

주영애 외국변호사

02-528-5072 
yazhu@yulchon.com

중국

https://www.yulchon.com/ko/expertise/practices/china/72/page.do
https://www.yulchon.com/ko/professionals/professionals-view/hck/kang-hee-chul.do
https://www.yulchon.com/ko/professionals/professionals-view/mjlee22036/lee-myungjae.do
https://www.yulchon.com/ko/professionals/professionals-view/shjeong24063/jeong-sanghoon.do
https://www.yulchon.com/ko/professionals/professionals-view/junshikyoon23115/yoon-junshik.do
https://www.yulchon.com/ko/professionals/professionals-view/jungminkim22025/kim-jungmin.do
https://www.yulchon.com/ko/professionals/professionals-view/yazhu18097/zhu-yingai.do
https://www.yulchon.com/ko/professionals/professionals-view/ysjin25101/jin-yinshu.do


2

>若干问题的意见)>(沪高法[2009]73号) 제4조에 따라, 연속하여 2회의 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사용

자는 노동자와 계속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석해 왔습니다. 반면, 베이징 

등 다수 지역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용자에게 무고정기한노동계약 체결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해석을 유지해 왔습

니다. 그런데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<노동분쟁 법률적용문제 연구·토론 의견제요(劳动争议法律适用疑难问题
研讨观点摘编)>(2025년 1월 1일 시행)라는 문건에서 기존의 상하이시 해석, 실무례를 소수의견으로 설명하며, 2

회 연속하여 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하였고 노동자가 무고정기한노동계약 체결을 희망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와 

무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다수의견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

3. 시사점

상하이시 각 사법기관은 2회 연속하여 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노동계약을 체결

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, 사용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유지해 왔습니다. 그런데 이번 상하이시 고등법

원의 의견 변화로 인하여 향후 실무에서 무고정기한노동계약 체결권 내지는 갱신기대권 행사에 관한 분쟁이 다수 발

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에, 노동자와 고정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한 상하이 지역의 우리 기업들은 기존의 고정기한

노동계약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사법실무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. 

법무법인(유)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(유) 율촌의  

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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